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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(제24조관련)
1. 용도전환대상 축산물
  가.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
    (1) 항생물질·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

기준을 초과한 축산물
    (2)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
  나.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
  다.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
  라.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된 축산물
  마. 가축의 도살·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

가축의 털·내장·피·가죽·발굽·머리·유방 등
  바. 검사시료에 사용된 잔여 식육 등
2. 용도전환의 방법 등
  가. 농장·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.
  나. 사료 또는 비료(이하 "사료등"이라 한다)제조업체나 렌더링시설(도축부산

물 열처리정제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골분·육분·육골분·우모분 등 
사료등의 원료로 사용한다.

  다.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동물원·농장 및 사료등제조업체 등에 사료 또는 
사료등의 원료로 제공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도축업·집유업·축산
물가공업·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그 사실을 검사불합격품등재활용대장
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

  라. 검사불합격품 등의 물량이 적거나 사료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찾
지 못하여 사료등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당해 축산물은 
「폐기물관리법」 또는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
리하여야 한다.

3. 용도전환의 기준
  가. 축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사결과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아니한 축산물이

어야 한다.
  나. 해당축산물에는 쇠붙이·합성수지 등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혼입되어서는 아

니 된다.
  다. 항생물질·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

을 초과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당해 축산물을 검사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
장이 기준초과 또는 안전성 확보방법 등을 감안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이
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
